
붙임 (1)

『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(COVID-19)』에 따른 

건  의  사  항

(1) 용역조기발주(한국철도시설공단 등 발주지연)

(2) 용역납품 지연이 코로나-19로 인한 경우 용역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

면제

(3) 착수계, 준공계, 기성청구시 나라장터 온라인 활용

(4) 과업착수보고회, 중간보고회 등을 서면으로 대체

(5) 선급금을 최대한으로(70%까지)하되, 선급금 지급시 엔지니어링공제조합

의 보증금액(선급금)에 대한 보증율은 0.27%이나 구좌개설시 연대보증

사를 2개사이상 요구하고 있어 보증률이 1.078%(2019년기준)로 4배나 

비싼 서울보증을 이용하여 어려움이 큰 바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보증

시 영세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위하여 구좌개설 비용을 낮추고, 연대

보증사를 1개사로 완화요청.

(6)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(FMS) 및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(CEMS)등록

기간 연장

(7)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조사 상반기 유예

(8) 코로나-19로 인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집단 휴업 시 휴업수당지급 의무

유예.  끝.


